
『외화 양도성예금증서(통장식) 특약』 개정대비표 
 

 

 
1. 개정시행일 : 2019년 9월 16일  

2. 개정내용 : 관련 법규 변경사항 반영  

 

  

개정 전 개정 후 비고 

 
제 12조 (관련법규의 준용)  
 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에 

대하여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

사항은 공사채등록법, 외국환거래법 

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

따르기로 합니다. 

 
제 12조 (관련법규의 준용)  
 
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

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법 

및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

법률,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서 

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 
 

 

 

- 공사채등록법 

폐지  

- 은행법(제33조의 

5) 및 주식·사채 등

의 전자등록에 관

한 법률 시행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미적용 

 

  


